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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 으로 알리고 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씨가 더 작아지면서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것

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내용을 이해 

못한 채 습 으로 동의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합리 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기 해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  연구를 통해 선정된 평가요인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

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ABSTRACT

In order for a financial compan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t explicitly notifies consumers of the contents stipulated by 

law and gets consent beforehand. As a result, as financial products became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and the contents of 

‘Consent form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became more complicated and mo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ternet or 

mobile, the letter became smaller as the screen size limit, making it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is because almost all 

companies tha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e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position of consumers who use services are, 

contradictions arise that habitually agree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sent contents.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present a 

consent policy establishment decision-making model to rationally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of financial companies, consider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Then, derive a problem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the evaluation factors selected through the research are verified by presenting decision making models and 

formula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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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목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 에 따라 융회사를 포함한 많

은 민간 기업들은 다양한 온라인 채 을 통해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수집 채 이 다양해

지고 정보수집이 쉬워지는 만큼 정보유출사고와 같은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감독기 들은 개인정보 보호 

 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융회사에 

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융회사가 처리하

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개인정보와 신

용정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개인 신용정보보호를 

더욱 강화 하 다[1].

융회사들은 이런 강화된 정보보호 규제체계에서 

규제 상이 되지 않기 해 개인정보 수집 시에 보다 

철 하게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깨알같이 작은 씨로 구성된 

3~4페이지 분량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에 

필수동의, 선택동의 등 수많은 동의여부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의 차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씨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채 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서 융소비

자들이 동의 내용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

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2]. 여기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2015년 빅데이터 시장 황 조사’ 

결과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의 완

화와 개인 식별데이터 이용에 한 범 한 허용과 

같은 정책변화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융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  측면의 요구 사항 

한 충족 할 수 있는 합리 인 동의방식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융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한 정

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요

인들을 선정하고 AHP를 활용하여 우선순 를 선정

하고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1.2 연구방법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보수집  이용에 한 

문헌을 통한 연구와 융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문가

의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이용 동의방식에 향을 미치는 평가요

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평가요인은 개인정보주체인 융회사 인터

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경험이 있는 융소

비자 36명과 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융회사 정보 

분석 문가 25명, 총 61명을 상으로 다기  의사

결정(MCDM :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에 리 사용되는 AHP분석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 , 연구방법과 논문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개인정보수집  이용과 련된 

문헌 연구, AHP 모델 연구 등 선행연구 내용을 기

술한다. 제3장에는 행 정보수집 방식의 문제 과 

융회사의 온라인 비 면 채 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한 정책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수집 동의방식에 한 의사

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검증한

다. 제5장에는 본 연구의 시사 에 해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2.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련 법제도 연구

국내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련 법제도

를 연구하여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정책을 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첫

째, 국내 법제도 연구를 통해서 행 정보수집 동의 

정책을 이해하고 법제도의 한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해외 법제도 연구를 통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보수

집 동의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참고하 다.

2.1.1 국내 법제도 연구

국내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과 특별법인 정보

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한 규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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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련해서는 개인정보법이 

정보통신망법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외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해 취해야 할 

조치를 인지하고 리스크 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

은 같다고 볼 수 있다[4].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련한 법률에서는 자신에 한 정보를 자신이 결정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요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에서, 

사 고지  동의 차를 엄격하게 하여 정보주체로

부터 ‘informed consent’를 받도록 하고 있다[5].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법은 정보를 수집 하는데 

있어 최소 정보수집과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정보수집과 이용의 범 는 그 목 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로 정해진다. 따라서 정보수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 목 을 하게 알렸는지가 요하다. 개인정보

법에서는 정보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과 공개해야 할 사항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다. 

결론 으로 국내법에서는 정보수집 시 정보주체의 포

인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 에 명시

으로, 개별 인 사항에 동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2]. 동의에 해 외를 두거나 묵시  동

의를 인정하는 규정들도 아래와 같이 일부 있다. 개

인정보법 제15조 ①항 4에 정보주체와 계약체결  

이행을 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법 제22조 ②항 1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5조 ①항 1에서도 계약이행하기 하여 필요한 정

보로서 경제 ·기술 인 사유로 통상 인 동의를 받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를 외로 하고 있다.

2.1.2 해외 법제도 연구

미국은 민간부분에서 연방거래 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공정경쟁을 

한 집행권한에 기 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고 있다[6]. FTC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보고서를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범 하게 인

정하고 있는 과 웹사이트 이용기록과 련하여 소

비자가 정보수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DNT(Do Not Track)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 국내와는 다른 이다[7]. DNT시스템 

운 은 온라인 행태정보의 수집을 원칙 으로 허용하

면서 정보주체에게 정보수집 사실과 수집을 단시킬 

수 있음을 알려서 반 할 경우 정보 수집을 단하도

록 규제하는 표 인 Opt-out방식에 해당한다.

EU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한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 동의여부에 한 입증책임이 정보처리자에게 

있음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을 확  했다.  profiling이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가 개인에게 향을 미칠 경우 

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했다[2].

일본은 2015년 9월 3일 개정법에서 병력(病歷), 

신조(信條) 등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을 보다 어렵게 

강화 하 으나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  제

3자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사후배제(Opt-out)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8].

2.2 AHP 기법 연구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정책수립모델을 제시하 다. 

AHP가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정책 수립하기 한 합한 방법인지 확인

한다. AHP는 복수의 안에 여러 평가기 이 존재

하는 다기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하

는 표 인 기법으로 국가기 의 법령 제·개정, 공

공정책 수립, 기업의 략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9]. AHP는 우선 의사결정 

목표와 의사결정요소를 선정하고 분류해서 안과 함

께 Fig 1.과 같은 계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요한 작업이다. 계층  분석과정은 의사결정요소의 

계층구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구조를 결정하고,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평가자의 선

호도를 악하며, 평가자 선호도의 일 성 검토와 의

사결정요소의 상  가 치를 구해서, 상  가

치를 통합하여 이를 단의 근거로 안을 선택하는 

5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0].

AHP를 이용한 정책분야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김동욱 등[11]이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스마트 시

 환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에 한 정책 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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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AHP Layered Model

explicit 

consent

How to disclose certain items to 

the subject of information and 

obtain the form consent

implied 

consent

Although it did not have a 

format, The way in which the 

subject of information consents its 

own information collection as a 

implied consent

comprehe

nsive 

consent

How to get comprehensive consent 

for all types of information being 

collected

individual 

consent

How to get individual consent for 

the type of information, In Korea, 

we consent on type units such as 

mandatory, optional, sensitive,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able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orm of 

information providing agreement

Opt-in

A consent method allowing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nly when the subject 

of information is informed consent 

prior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information

Opt-out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may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but if 

the subject of information 

indicates an objection, 

Post-consent method that 

information collection must be 

stopped

Table 2. Methods of Consent to Consent to 

information provision Classification

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AHP분석을 통해 국

내 정보보호 정책  략에 한 우선순 를 제시하

다. 그 결과 정책 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 정비’

의 요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정책 시 성 측면에서

는 ‘추진체계 정비’가 요하게 평가되었다. 신 진 

등[12]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

순 를 분석하면서 AHP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수  진단 지표의 요도를 도출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한 기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제언하 다. 이외에도 실

업 책, 소득층 주택공  책, 물 공  정책, 부

동산 련 조세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AHP가 

활용됨은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이석원 등[13]이 

AHP를 이용하여 융회사 서버 Privilege 계정 운

방식 결정 모델을 제시하여 회사별로 추구하는 

요에 따라 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처럼 AHP는 어떤 분야든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

안에 용이 가능한 범용 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4]. AHP가 체계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가

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발 하는 ICT 

환경에서 융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

보 수집  이용 동의정책을 합리 으로 수립하기 

한 최 의 방법이라고 단하 다.

III. 행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고려사항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 정보수집 동의방식과 

문제 을 고찰하고, 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소비자의 실질

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와 빅데이터와 같이 

사  동의만으로는 정보수집에 한계가 생기는 문제 

등[5] ICT 환경 변화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을 고찰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AHP 의사결정 

모델의 평가요소로 도출한다.

3.1 정보 수집 동의방식 황

국내외 정보수집 동의방식은 Table 1.와 같이 명

시  동의, 묵시  동의, 포  동의, 개별  동의

와 같이 동의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넓은 의

미에서 Table 2.의 Opt-in, Opt-out과 같이 사

동의, 사후동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2].

국내는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주

체에게 명시 인 사 동의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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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 정보수집 동의방식은 Opt-in방식에 명

시  동의(explicit consent), 개별  동의

(individual consent)에 해당한다[2].

  

3.2 행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의 문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헌법재 소는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 ·처리·

이용 동의 행 를 원칙 으로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에 한 제한에 해당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15]. 앞서 연구배경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융상

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

용 동의서’가 직 이지 못한 문제와 ICT 발 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일상

인 차로 여기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 인 자기결정권 행사가 되

어버린다는 소비자의 불만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정보 

보호 원회가 발간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

서(이하 ‘연차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정보주체

의 72%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용을 명시한 동의

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확인 이유

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워서’가 51.4%, ‘번거

로워서가’ 33.3% 순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정

보수집  이용 동의방식에 향을 미치는 평가요인

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자기결정권 : 실질 인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

해야 한다.

직  동의 : 정보수집 목 과 내용이 쉽게 

악 가능해야 한다.

3.3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고려사항

3.3.1 소비자보호 관점

ICT 환경 변화에 따라 행 정보수집 동의방식이 

개선 될 필요는 있지만 여 히 가장 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주체자인 소비자보호 부분이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수

집  이용 련 법제도에서 공통 으로 요하게 다

룬 다음 내용을 평가요인으로 고려한다.

첫째, 개인의 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는 거의 모든 국내외 법제도에서 

특별히 언 하고 있고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는 사항이다. Opt-out을 허용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2016년 1월에 개정된 일본 개인정보법을 보면, 본인

에 한 부당한 차별 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인

종, 신앙, 사회  신분, 병력, 범죄 피해 사실 등 ‘배

려가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

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Opt-out을 지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이러한 정보를 

‘민감정보(sensitive data)’로 정해 그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다[17].

둘째, 국내 법률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별히 제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단일식별자를 부여하고 있

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여권번호, 운

면허번호 등 정보 자체만으로 개인이 식별되는 고

유 식별정보의 처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셋째, 목 에 맞는 최소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행 개인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수집 원칙  하나이

며, 최소 정보수집에 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개인정

보 보호 원회의 ‘연차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72.4%가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고 생

각하고 있다[16].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에서 아

래와 같이 평가요인을 도출하 다.

정보 민감성 : 사상, 신념, 건강 등에 한 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고유 식별성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자체로 개

인이 식별되는 정보 

최소 정보수집 : 정보수집 목 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3.3.2 산업 활성화 관점

외국 사례를 보면 정보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에 의한 자율규제를 일부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행태정보에 Opt-out에 해당하는 

DNT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쿠키

가 네트워크 통신의 송을 실행하기 해 필요한 경

우 는 가입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

고 처리할 수 있도록 외를 두고 있다[7]. 이러한 

정보나 산업의 특성을 반 하는 해외사례를 국내 개

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정책개선을 해 고려되어

야 할 요소로 고찰해 본다. 첫째, ICT 환경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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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be difficult to specify the 

collection target informat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characteristic.(Example: Big Data)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details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consent at the 

time of contract.

-Informational viewing or cancel 

agreement is difficult.

-Information collection consent form are 

complex and many contents.

<Limited scope Opt-in : Informed 

consent to the specified range> 

-It operates in a comprehensive and 

prior consent(Opt-in) manner within a 

specific scope, such as the purpose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the period of 

use.

-The contents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are confirmed through the 

Internet homepage or by post 

individual notification.

-The collected information shall be 

subject to a cancellation agreement 

(Opt-out) at any time after 

confirmation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llection scope uses 

intuitive names that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collect.

Table 3. Alternatives to information gathering 

method

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특성 부분이다. 빅데이터

는 분석 상 정보를 사 에 특정하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의 유형이나 내용을 사 에 명시하기 어려운 특

성이 있다[5]. 둘째, 정보 성격으로는 정보수집 목

이 처음부터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모두의 상호이익에 있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이용이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기도 하지

만, 정보주체나 공공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평가요인을 도출

하 다.

사  명시성 : 사 에 정보의 유형이나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운 정보

공익성 : 정보수집 목 이 공공의 이익 는 사

회  이익에 있는 경우

상호이익 : 정보수집 목 이 정보주체자와 정보

처리자 모두의 상호이익에 있는 경우

3.3.3 정보처리자 관점 

정보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해서는 소비자, 즉 

정보주체의 일방 인 권리만 보호하는 것은  사

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융회사에서 정보보안정책 수립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문가 9명의 FGI(Focus Group 

Interview)와 다음과 같은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기업특성과 련된 평가요인을 도출하 다.

첫째, 고학수 등[19]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

리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사례’

에 의하면 빅데이터 분석에 심 있는 기업체 실무진

들도 개인정보 보호와 라이버시 보호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이 자칫 기업

을 망하게 하거나 경쟁시장에서의 입지를 폭 축소

시킬 수도 있는 사회  분 기에서 무리한 개인정보 

이용보다는 기업의 신뢰도를 지키는 것을 더 요하

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김종기 등[20]은 ‘ 기업과 소기업 간의 

정보보안 요소에 한 사용자의 인지 비교’ 연구를 

통해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자산, , 취약성, 

험, 사용자특성 등 정보보안 요소에 한 사용자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 다.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

에 따라 보안요소의 인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한 이윤경 등[21]은 ‘기업의 사회  책

임이 내재자본비용과 정보비 칭에 미치는 향’ 연

구를 통해 융회사와 같은 기업의 사회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이 우수

한 기업들이 그 지 않은 기업보다 내재자본비용이 

낮았으며 투자자들이 기업에 한 험을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을 하 다.

정보처리자의 외형  규모 : 정보처리자의 자본

, 매출액 등  외형  규모

정보처리자의 신뢰도 : 공인된 기 에서 인정받

는 등 정보보호 부문의 신뢰도

정보처리자의 사회  인지도 : 정부, 공공기 , 

융회사 등 사회  인지도

3.4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개선방안

국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인 Opt-in방식이 정

보보호 에서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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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Flow Contents

FGI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information 

collection policy 

Interview

Selection 

evaluation factors/

Implementation 

AHP layered Model

Selection 11 kinds 

of evaluation 

factors through 

preceding 

research/Implemen

tation of AHP 

layered model

Poll of AHP 

layered model / 

Evaluation 

effectiveness

Poll using AHP 

layered model 

Calculation 

consistency rate 

(under 0.1) of 

survey data / 

Evaluation 

effectiveness

Deduction weight 

of evalustion facter 

/ alternative plan

Analyse weight of 

evalustion facter / 

alternative plan 

dividing 3 groups

Decision of formula 

for selec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Deduction formula 

(Opt-in, Opt-out,  

Limited scope 

Opt-in) using 

result value of 

group 3 

Table 4. A flowchart that uses AHP to derive 

decision-making models and formulas 
넷과 모바일을 통한 비 면 거래가 많아지는 ICT 

환경에서는 몇 가지 문제 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DNT와 일본의 사후배제 제도 등을 참고하여 특정 

범  내에서 포  동의를 하는 방식인 Table 3.

와 같은 ‘지정된 범 에 한 사  동의’(이하 범 지

정 Opt-in)방식을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의 한가지로 제시한다. 이 

안은 Opt-in과 Opt-out을 목한 방식으로 기존 

Opt-in에서 정보수집 목 과 이용기간 등과 같은 

정보수집 범 를 사  동의 받는 것은 유사하다. 하

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집할 정보 내용이 생략되고, 수집된 정보 내

용을 개별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에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사

 동의하는 정보수집 범 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

운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범 지정 Opt-in 방식은 기존 Opt-in에 

비해 정보제공 동의서의 분량은 어들고 사  동의

가 어려운 빅데이터 특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의사결정 모델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한 정책결정 모델을 제시하기 해 앞

서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Opt-in과 Opt-out 동의방

식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범 지정 Opt-in방식을 

더해 3가지 안을 두고 ICT 환경 변화에 맞는 합

리 인 동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AHP를 이용

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한다.

4.1 AHP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 도출 차 구성

AHP를 이용한 정보수집 동의방식 선정을 한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도출하는 차는 Table 4.

와 같이 4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동의방식의 의사결정을 해 평가요

인을 선정하고 AHP 계층 모델을 설계한다. 2단계

는 유효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의사결정 요인들 간의 

비교로 얻어진 가 치가 논리 인 일 성이 있는

지 알아본다. 3단계에서는 평가요인별 가 치  

안별 가 치를 도출하고 4단계에서는 도출한 평가요

인 가 치와 안별 가 치에 한 AHP 민감도를 

분석하여 3가지 방식의 공식을 도출한다. 

4.2 평가요인 선정  AHP계층 모델 구

1단계로 정보수집 동의방식을 결정하는 평가요인

을 선정한다. 평가요인은 2장에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3장에서 11가지 요인을 선정하 다.

선정된 요인은 정보보호와 산업발 의 균형을 고

려하여 정보수집 동의방식을 선정하는데 있어 이해당

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동의방식에 의해 수집

되는 정보의 특성과 효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Table 

5.과 같이 상 평가는 소비자보호, 정보특성, 동의효

과, 기업으로 분류하고 하 평가는 자기결정권, 직

 동의, 최소수집, 정보민감성, 고유식별성, 사  

명시성, 공익성, 상호이익, 기업의 외형  규모, 신

뢰도, 인지도로 2단계로 분류하 다. Table 5.에서 

제시된 2단계 평가기 을 기 로 Fig 2.와 같이 

융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수집 동의방식을 선

정하기 한 AHP 계층 모델을 만들었다. 이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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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HP Layered Model for Selecting Consent Method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Top 

Rati

ng

Lower 

Rating
Definition

Self-determ

in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exercise actual 

Self-determination.

Intuitive 

consent

It is necessary to easily 

grasp the purpose and 

purpose of information 

gathering.

Minimum 

collection

Limit the collec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purpose.

Sensitive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

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identifying 

information uniquely 

assigned to each individual

Explicit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to identify in advance the 

type or content of the 

information.

Public 

interest

The purpose of information 

gathering is in the public 

interest.

Mutual 

benefit

The purpose of information 

gathering is Mutual 

benefit.

size of 

corporation

Capital, sales, etc., 

company size

reliability

Reliability of information 

security, such as being 

recognized by accredited 

organizations.

Social 

recognition

Social recognition such as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ies.

Table 5. Evaluation Factors for Selecting 

Methods of Consent

모델은 ICT 변화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요인을 반

한 가장 합한 동의방식을 선정하여, 융회사의 온

라인 비 면 채 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

의 정책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각 안의 우선순 는 상 평가 기 간의 

비교, 하 평가 기 간의 비교, 하 평가 기 에 

한 3가지 안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4.3 설문조사  유효성 평가

1단계에서 제시한 AHP 계층 모델을 기 으로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방식에 

한 설문지를 만들고 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경험이 있는 소비자

와 융회사에서 정보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문가로 

구분하여 2개 그룹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각 

문항은 9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 으며 그 결

과를 비교 하 다. 비교를 통해 평가요소별 가

치가 논리  일 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 으며, 일

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은 AHP 모

델을 개발한 Saaty[10]가 논리  일 성을 가진다

고 단한 0.1이하인 설문지만 평가 상에 포함하

다. 응답의 논리  일 성을 확보하기 해 가  

설문을 직  면담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일 성 비율을 

확인하 다. 하지만 Saaty가 제시한 CR=0.1 기

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어서 고길곤 등

[22]의 ‘AHP에서의 응답일 성 모수의 통계  특성

과 활용 방안’의 내용과 같이 역수행렬의 차원이 3 

경우 일 성 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용하고 그 이외

의 경우는 CR=0.1 기 으로 평가 상을 선정하

다. 그 결과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 수집동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설문지 36부 

에 일 성을 유지한 33부와 융회사에서 정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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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ating

Weig

ht

Low 

Rating

Weig

ht

Final 

Weight

Pri

orit

ies

consu

mer 

protec

tion

0.565

Self-deter

mination
0.431 0.2437 1

Intuitive 

consent
0.181 0.1023 3

Minimum 

collection
0.388 0.2193 2

inform

ation 

charac

teristi

c

0.202

Sensitive 0.468 0.0945 5

Unique 

identificati

on

0.408 0.0825 6

Explicit 0.124 0.0250 9

Conse

nt 

effect

0.141

Public 

interest
0.314 0.0442 8

Mutual 

benefit
0.686 0.0964 4

Comp

any
0.092

size of 

corporation
0.104 0.0096 11

Reliability 0.669 0.0617 7

Social 

recognition
0.227 0.0210 10

Table 6. Weight of Group A Evaluation Factors

Top 

Rating
Low Rating

Final 

Weight

Opt-

in

Opt-

out

Limited 

scope 

Opt-in

consum

er 

protecti

on

Self-determin

ation
0.2437 0.096 0.026 0.122

Intuitive 

consent
0.1023 0.039 0.016 0.047

Minimum 

collection
0.2193 0.114 0.025 0.080

consumer Total 0.5653 0.249 0.067 0.249

informa

tion 

charact

eristic

Sensitive 0.0945 0.047 0.012 0.036

Unique 

identification
0.0825 0.042 0.011 0.029

Explicit 0.0250 0.010 0.005 0.010

information 

characteristic Total
0.2020 0.099 0.028 0.075

Consen

t effect

Public 

interest
0.0442 0.019 0.008 0.017

Mutual 

benefit
0.0964 0.032 0.025 0.039

Consent effect Total 0.1406 0.051 0.034 0.056

Compa

ny

size of 

corporation
0.0096 0.004 0.002 0.004

Reliability 0.0617 0.024 0.013 0.024

Social 

recognition
0.0210 0.009 0.004 0.008

Company Total 0.0922 0.037 0.018 0.036

Alternatively the final 

Weight
0.436 0.147 0.417

Alternatively the final 

priorities
1 3 2

Table 7. Weight of Standard Alternatives about 

Group A
석 업무를 담당하는 문가의 설문지 25부 에 일

성 유지가 확인된 22부, 총 55부의 설문지를 활용

하 다. 이를 AHP로 분석하여, 다수의 평가에 한 

결과를 종합하기 해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하는 기

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 다[9].

4.4 평가요인별, 안별 가 치 계산

AHP 분석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진행한 

설문조사는 그 상을 3개 그룹으로 나 어 분류하

다. A그룹은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 B그룹은 융

회사의 정보 분석 문가로 구성하 고 끝으로 이 2

개 그룹을 더한 C그룹으로 구성하 다. 각 그룹은 

앞서 구성한 AHP 계층모델과 같이 11개의 평가요

인들을 4개 그룹으로 나 어 비교를 실시하 다.

4.4.1 A그룹 분석 결과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로 구성된 A그룹의 평가요인별 

가 치는 Table 6.와 같이 계층별로 정리하 다.

상 평가 결과로는 소비자보호(0.565), 정보특성

(0.202), 동의효과(0.141), 기업(0.092) 순으로 가

치가 분석되었다. 상 평가의 가 치와 하 평가의 

가 치 값을 곱해서 각 평가요인들에 한 최종 가

치를 계산하 다. 최종가 치는 자기결정권, 최소 정

보수집, 직 동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Table 7.은 Table 6.의 A그룹의 평가요인별 기

으로 도출된 최종 가 치를 바탕으로 3가지 안

의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안의 

최종 가 치는 Opt-in(0.436), 범 지정 

Opt-in(0.417), Opt-out(0.147)로 사  동의방

식이 가장 합한 안으로 선정되었다.

융소비자로 구성된 A그룹은 소비자보호(0.565)

를 가장 높게 평가했고, 최종가 치도 소비자보호 측

면의 하  평가요인 3개가 높은 순 로 평가되었다. 

이는 융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보호

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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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ating

Weig

ht
Low Rating

Weig

ht

Final 

Weight

Pri

orit

ies

consu

mer 

protec

tion

0.259

Self-determ

ination
0.332 0.0858 5

Intuitive 

consent
0.321 0.0830 6

Minimum 

collection
0.347 0.0898 4

inform

ation 

charac

teristi

c

0.478

Sensitive 0.555 0.2651 1

Unique 

identificati

on

0.305 0.1455 2

Explicit 0.141 0.0673 8

Conse

nt 

effect

0.158

Public 

interest
0.380 0.0602 9

Mutual 

benefit
0.620 0.0982 3

Compa

ny
0.105

size of 

corporation
0.117 0.0123 11

Reliability 0.658 0.0692 7

Social 

recognition
0.225 0.0237 10

Table 8. Weight of Group B Evaluation Factors

Top 

Rating
Low Rating

Final 

Weight

Opt-

in

Opt-

out

Limited 

scope 

Opt-in

consum

er 

protecti

on

Self-determi

nation
0.0858 0.025 0.013 0.048

Intuitive 

consent
0.0830 0.027 0.016 0.040

Minimum 

collection
0.0898 0.038 0.012 0.039

consumer Total 0.2586 0.090 0.041 0.128

informa

tion 

charact

eristic

Sensitive 0.2651 0.063 0.063 0.139

Unique 

identificatio

n

0.1455 0.037 0.044 0.064

Explicit 0.0673 0.024 0.012 0.030

information 

characteristic Total
0.4779 0.125 0.120 0.233

Consen

t effect

Public 

interest
0.0602 0.026 0.012 0.022

Mutual 

benefit
0.0982 0.019 0.037 0043

Consent effect Total 0.1584 0.045 0.049 0.065

Compa

ny

size of 

corporation
0.0123 0.004 0.002 0.006

Reliability 0.0692 0.015 0.015 0.040

Social 

recognition
0.0237 0.006 0.004 0.014

Company Total 0.1051 0.025 0.021 0.059

Alternatively the final 

Weight
0.285 0.230 0.485

Alternatively the final 

priorities
2 3 1

Table 9. Weight of Standard Alternatives about 

Group B
4.4.2 B그룹 분석 결과

융회사 정보 분석 문가로 구성된 B그룹의 평

가요인별 가 치는 Table 8.과 같이 계층별로 정리

하 다. 상 평가 결과로는 정보특성(0.478), 소비

자보호(0.259), 동의효과(0.158), 기업(0.105) 순

으로 가 치가 분석되었고, 최종가 치를 보면 정보

민감성과 고유식별성, 상호이익의 우선순 가 높게 

평가되었다.

Table 9.는 Table 8.의 B그룹의 기 으로 도출

된 평가요인별 가 치를 바탕으로 3가지 안의 우

선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안별 최종 가 치를 

보면 범 지정 Opt-in(0.485), Opt-in(0.285), 

Opt-out(0.230)로 A그룹의 순 와는 다르게 범

지정 Opt-in이 안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를 

상  평가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정보특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  차이로 범 지정 Opt-in(0.233)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측면에서도 2순  Opt-in과 

비교해서 소비자보호(0.128, 0.090), 동의효과

(0.065, 0.045), 기업(0.059, 0.025) 등 모든 측

면에서 범 지정 Opt-in이 높게 평가되면서 안으

로 선정되었다.

융회사의 정보 분석 문가로 구성된 B그룹의 

결과를 보면 정보특성(0.478)을 가장 높게 평가되었

다. 최종가 치도 정보특성과 동의효과 측면의 하  

평가요인들이 높은 순 로 평가되었다. 이는 정보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문가의 의견

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4.4.3 C그룹 결과

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경험이 있는 융소비자로 구성된 A그룹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최소정보제공, 직  동의 순으로 소

비자보호 측면을 높게 평가하 으나, 융기 의 정

보 분석 문가로 구성된 B그룹에서는 정보민감성과 

고유식별성, 상호이익 순으로 정보특성과 동의효과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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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ating

Weig

ht

Low 

Rating

Weig

ht

Final 

Weight

Pri

orit

ies

consum

er 

protect

ion

0.437

Self-deter

mination
0.393 0.1720 1

Intuitive 

consent
0.231 0.1008 6

Minimum 

collection
0.376 0.1644 2

inform

ation 

charact

eristic

0.303

Sensitive 0.504 0.1524 3

Unique 

identificati

on

0.365 0.1105 4

Explicit 0.131 0.0397 9

Consen

t effect
0.157

Public 

interest
0.340 0.0533 8

Mutual 

benefit
0.660 0.1037 5

Compa

ny
0.103

size of 

corporatio

n

0.109 0.0113 11

Reliability 0.664 0.0685 7

Social 

recognition
0.227 0.0234 10

Table 10. Weight of Group C Evaluation Factors

Top 

Rating
Low Rating

Final 

Weight

Opt-

in

Opt-

out

Limited 

scope 

Opt-in

consum

er 

protecti

on

Self-determi

nation
0.1720 0.061 0.021 0.091

Intuitive 

consent
0.1008 0.036 0.017 0.048

Minimum 

collection
0.1644 0.064 0.020 0.080

consumer Total 0.4372 0.160 0.059 0.218

informa

tion 

charact

eristic

Sensitive 0.1524 0.066 0.026 0.060

Unique 

identification
0.1105 0.046 0.021 0.044

Explicit 0.0397 0.015 0.008 0.017

information 

characteristic Total
0.3026 0.127 0.055 0.120

Consen

t effect

Public 

interest
0.0533 0.023 0.010 0.020

Mutual 

benefit
0.1037 0.028 0.032 0.044

Consent effect Total 0.1570 0.051 0.042 0.064

Compa

ny

size of 

corporation
0.0113 0.004 0.002 0.005

Reliability 0.0685 0.022 0.015 0.032

Social 

recognition
0.0234 0.009 0.004 0.011

Company Total 0.1032 0.035 0.021 0.048

Alternatively the final 

Weight
0.373 0.177 0.450

Alternatively the final 

priorities
2 3 1

Table 11. Weight of Standard Alternatives about 

Group C
융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한 정책 결정시 소비자보호, 정보특성, 

동의효과, 기업특성 측면이 하게 고려된 모델을 

수립하기 해 융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

인정보 제공 동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 A그룹과 융

기 의 정보 분석 문가로 구성된 B그룹의 값을 기

하 평균하여 평가요인별 가 치를 계산하 다.

Table 10.은 A그룹과 B그룹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하평균으로 계산한 평가요인별 가 치를 계층별로 

정리한 것이다. 상 평가에서는 소비자보호(0.437), 

정보특성(0.303), 동의효과(0.157), 기업(0.103) 

순서로 융소비자 그룹인 A그룹과 같은 순서로 가

치가 분석되었다. C그룹의 최종 가 치 값을 보면 

자기결정권, 최소정보수집, 정보민감성 순으로 우선

순 가 높게 평가되었다.

Table 11.는 Table 10.의 C그룹의 기 으로 도

출된 평가요인별 가 치를 바탕으로 3가지 안의 

우선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안별 최종 가 치

를 보면 범 지정Opt-in(0.450), Opt-in(0.373), 

Opt-out(0.177)로 B그룹의 순 와 동일하게 범

지정 Opt-in이 최종 안으로 선정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자세히 보면 정보특성 측면에서는 

Opt-in(0.127)이 높았지만 나머지 소비자보호, 동

의효과, 기업 측면에서는 범 지정 Opt-in(0.218, 

0.064, 0.048)이 더 높게 평가되면서 최종 안으

로 선정되었다. 세부 평가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동의

효과 측면의 공익성(0.023), 정보특성 측면의 정보

민감성(0.066), 고유식별성(0.046)의 Opt-in 가

치가 최종 안으로 선정된 범 지정 Opt-out보다 

높게 평가된 이 특이하다. 하지만 상 평가 가 치

가 가장 높은 소비자보호의 세부 평가요인인 자기결

정권(0.091), 직 동의(0.048), 최소정보수집

(0.080)에서 범 지정 Opt-in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결과를 보면 소비자보호(0.437)가 가장 

요하게 평가되었다. 최종가 치는 행 법제도에서도 

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기결정권(0.1720)이 가장 

높은 순 로 평가되었다.  각 3개 그룹 모두 실질

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한 동의방식으로 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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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ati

ng

Low 

Rating

Importance(1~9)

1 2 3 4 5 6 7 8 9

cons

umer 

prote

ction

Self-deter

mination
√

Intuitive 

consent
√

Minimum 

collection
√

infor

mati

on 

char

acter

istic

Sensitive √

Unique 

identificati

on

√

Explicit √

Cons

ent 

effect

Public 

interest
√

Mutual 

benefit
√

Com

pany

size of 

corporatio

n

√

Reliability √

Social 

recognition
√

Table 14. Importance Rating of Methods of 

consent for information collection in “A” 

Financial Company FDS 

Methods 

of 

Consent

consumer 

protection

information 

characteristic
Consent effect Company

Total
Prioriti

es

Method

s of 

Consent
Const

ant

Weigh

t

Consta

nt
Weight

Consta

nt
Weight

Consta

nt
Weight

Opt-in 36.7

0.437

41.9

0.303

32.5

0.157

33.4

0.103

37.3% 2

Limited 

scope 

Opt-in

Opt-out 13.4 18.3 26.7 20.2 17.7% 3

Range 

Limited 

Opt-in

49.9 39.8 40.7 46.3 45% 1

Table 13. Group C. Verification Formula using Result Value

Opt-in을 선정되었다. 이는 유일하게 Opt-in을 채

택하고 있는 국내 정보수집 동의 정책에 범 지정 

Opt-in도 좋은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5 정보수집 동의방식 선정을 한 공식 도출

도출된 C그룹의 상  평가요인 가 치와 안별 

가 치(Table 11)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정보특

성, 동의효과, 기업의 상수 값을 도출한다. 

이 상수 값을 이용하여 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개인정보 수집방식 결정을 한 공식을 Table 

12.와 같이 도출하 다.

Table 13.은 C그룹의 상  평가요인 가 치

(0.437, 0.303, 0.157, 0.103)와 기  안별 가

치(37.3%, 17.7%, 45.0%)를 바탕으로  Table 

12.의 공식을 용하여, 융기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결정에 한 공식을 

검증한 결과이다.

Consent Formula

Opt-in
I=(36.7×C)+(41.9×F)+(32.5×E)+

(33.4×M)

Opt-out
O=(13.4×C)+(18.3×F)+(26.7×E)+

(20.2×M)

Range 

Limited 

Opt-in

R=(49.9×C)+(39.8×F)+(40.7×E)+

(46.3×M)

I  : Weight of Opt-in

O : Weight of Opt-out

R : Weight of Range Limited Opt-in

C : Weight of consumer protection

F : Weight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

E : Weight of Consent effect

M : Weight of Company

Table 12. Criteria Formula for Methods of 

Consent

4.6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 검증

앞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과 Table 12.의 공식

을 검증하기 해 4.3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A

융회사의 이상 융거래탐지시스템 (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례

로 추가 인 설문 평가를 진행하 다.

Table 13.의 공식을 용하여 FDS를 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Table 14.와 같이 11

개의 평가요인을 1 에서 9 으로 Table 15.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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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sent 

met

hod

Custome

r

Informat

ion

Consent 

effect

Compan

y
Tota

l

Prio

ritie

s

Con

stan

t

Wei

ght

Con

stan

t

Wei

ght

Con

stan

t

Wei

ght

Con

stan

t

Wei

ght

Opt

-in
36.7

0.22

41.9

0.26

32.5

0.33

33.4

0.19

36.0 2

Opt

-out
13.4 18.3 26.7 20.2 20.3 3

Lim

ited 

scop

e 

Opt

-in

49.9 39.8 40.7 46.3 43.5 1

Table 17. Result of Methods of Consent 

Applying the Formula at “A” Financial Company

에 따라 요도를 평가한다. 2단계는 평가된 평가

요인별 요도를 소비자보호, 정보특성, 동의효과, 

기업 측면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가 치를 Table 

16.과 같이 산정한다. 3단계에서는 산정된 가 치를 

Table 13.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별 공식을 

용하여 Table 17.과 같이 FDS시스템 운 을 한 

A 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을 ‘범 지정 Opt-in방식’으로 합리 인 정

책 결정을 할 수 있었다.

Measure Definition

1 Not Important

3 Some Important

5 Important

7 Very Important

9 The Most Important

2, 4, 6, 8 Median of Determine the 2 Adjacent

Table 15.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consumer 

protection

information 

characteristic
Consent effect Company

Average Weight Average Weight Average Weight Average Weight

5.33 0.219 6.33 0.260 8 0.328 4.67 0.191

Table 16. Top calculation based on weight 

about "A" Financial Company

V. 결론  향후 발 방향

5.1 결론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많은 융소

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한 인식이 달라졌

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한 규제들도 강화되

었다. 하지만 이런 강화된 법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

이 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

보를 제공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에 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해 국내

외 법 제도와 련한 문헌을 연구하여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는 Opt-out 방식과 기존 

국내의 동의방식에 해당하는 Opt-in 방식의 간 

형태인 ‘범 지정 Opt-in’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방안은 소비자가 사 에 동의한 범 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사후에 개별통지를 

통해 언제든 동의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재 ‘정보제공 동의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집할 정보 내용을 생략하고 사  동의하는 정보수

집 범 를 소비자가 직 으로 이해하도록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제공 동의서‘가 분량은 어들고 

그만큼 씨가 커지며 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여기서 제시한 ‘범 지정Opt-in’과 ‘Opt-in’, 

‘Opt-out’ 등, 3가지 안을 두고 융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합리 인 정보수집 동의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AHP를 이

용하기 해 소비자보호 측면, 정보특성 측면, 동의

효과 측면, 기업 측면에서 총 11개의 평가요인을 국

내와 해외의 문헌 연구를 통해 선정하 다. 이를 기

반으로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A 융회사

의 이상 융거래탐지 시스템을 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례로, 제시한 공식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의사결정 모델에 따르면 융기  홈페이지통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정책 수립 시에 ‘소비자보호’ 측면

의 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보의 특성’

도 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국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한 여러 

연구에서는 개념 인 정책 방향 제시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결

정모델과 함께 구체 인 정책수립 방법을 제시한 것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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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  향후 발 방향

본 논문에서는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 고 련한 설문을 진행하 다. 하지

만 좀 더 다양한 채 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아

우르는 객 이고 일반 인 정책수립 모델을 해서

는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산업분야 등 다양한 문

가 의견을 취합하고 더 많은 설문조사가 필요하지만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의 형태를 

활용하거나 발 시킨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개

인정보보호와 산업발 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 인 정

보 수집  이용 동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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